
【주택화재 사망자 현황】 

구 분
전체화재 주택화재(평균)

화재발생 사망자 화재발생 사망자

최근 3년 평균
(′13~′15)

42,500건  295명  10,543건  177명  

◦ 최근 3년간 발생한 연평균 전체화재 42,500건 중 주택에서 10,543건(25%)의 화재가 발생

◦ 인명피해는 연평균 전체화재 사망자 295명 중 주택에서 177명(60%)의 화재사망자 발생

★ 주택에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?

   대부분의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,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

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거나, 인지를 하더라고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조차 

비치되지 않아 초기진압에 실패하여 사망

  ☞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 

  감지기와 소화기를 주택용 소방시설로 설치하도록 의무화(소방시설법 제8조)

【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】

◦ (정 의) 열기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(건전지)으로  

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

◦ (설치기준) 구획된 실마다 설치(천장에 부착하는 형태로 간단히 설치가능)

◦ (정 의)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써 사람이 수동으로 

조작하여 소화(消火)에 사용하는 기구

◦ (설치기준) 각 세대별‧층별로 비치



 소방시설법 제8조(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) ① 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

령령*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* 주택용소방시설(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)

 1.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

 2.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(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)

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(이하 

"주택용 소방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

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·광역

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.

부칙 <법률 제11037호, 2011.8.4.>  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(2012. 2. 5.부터 시행)

제2조(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적용례)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

주택을 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이전,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

다만, 이 법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.(2017. 2. 5.부터 적용)

○ 단독주택* : 단독주택,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

    *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. 즉 소유주가 1인

○ 공동주택* : 연립주택, 다세대 주택 ★ 도시형 생활주택(주택법 시행령 제3조) 제외

    *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음. 즉 소유주가 여러명








